
[별지 제6호서식]

연 구 활 동  결 과 보 고 서

「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

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연 구 단 체 명 성북구 조례연구회

연구
내용

연구주제

❍ 우리구 조례에 대하여 전수 조사 후, 상위법 등 인용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   

   미개정 상태로 남아 있는 자치법규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, ｢정부조직법｣,  
   ｢지방재정법｣, ｢민법｣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 

  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.

 ❍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른 조문 수정.

 ❍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존치 이유가 없는 조례 폐지 등

연구목적

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구 조례에 대하여 조사 연구 검토를

통해 조례를 발굴 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 시대의 행정여건     

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

연구결과 (별 첨)

연구
활동비

수 령 액 금이백오십만원 (￦2500,000)

집 행 액 금이백사십삼만육천육백육십원 (￦2,436,660)

잔 액 금육만삼천삼백사십원 (￦ 63,340)

집행내역

자료수집 및 여비 금 오십만원 (￦500,000)

회의 및 세미나비 금 일십삼만육천육백육십원
(￦136,660)

전문가 활동경비 금 원 (￦ )

기 타 금일백팔십만원 (￦ 1800,000)

특 기 사 항 “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”

붙 임 1. 연구활동 결과물 1부

2.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

3. 기타 필요한 사항

2015년 11월 일

신 청 인 대 표 : 윤 만 환 (인)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


